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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- 1054  신문윤리강령 위반

경북도민일보   발행인  박  세  환

주 문

  경북도민일보 2018년 2월 7일자 5면「포항서 일가족 3명 동반자살」기사와 제

목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

 

이 유

  1.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. 

 『포항에서 일가족 3명 동반자살사건이 발생, 생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

됐다.

　포항북부경찰서는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생존한 A(32·여)씨를 긴급체포

해 살인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.

　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남편 B(40)씨, 아들 C(4)군과 

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한 펜션을 방문해 같은날 오후 10시께 승용차 창문에 테이

프를 붙이고 수면제와 술을 먹고 번개탄을 피웠다.

　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35분께 깨어났는데 홀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고 펜

션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워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을 펜션업주가 발견

해 경찰에 신고했다.

　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발견했을 당시 남편 B씨는 운전석에, 아들 C군은 차량 

뒷자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.

　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후 살인혐의로 구속

했다.

　경찰조사결과 창원에 거주하는 이 가족은 주식투자 실패로 5억원의 채무가 있

었고 아들 C군이 뇌병변, 언어장애 1급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등 복합적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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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.

　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한 달 전 여행 왔던 이 펜션을 선택했고 창원에서 

수면제를 미리 처방받고 번개탄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.

　이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C군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.

　홀로 생존한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계속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

로 알려졌다.

　경찰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C군을 숨지게 한 부부를 살인공범으로 보고 생

존한 A씨를 상대로 보다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.』

<http://www.hidomi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50190>

  2.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 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포항에서 발생한 한 가족의 비극적 사건을 다루고 

있다. 30대 여성 A(32)씨와 남편 B(40)씨, 아들 C(4)군은 포항의 한 펜션을 이용

하면서 승용차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수면제와 술을 먹고 번개탄을 피웠다. A

씨는 생존했으나 B씨와 C군은 사망했다는 것이 사건 개요다.

  경북도민일보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첫 문장에서『포항에서 일가족 3명 동반

자살사건이 발생, 생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』고 기술하고, 큰 제목을

「포항서 일가족 3명 동반자살」로 달았다. 그러나 A씨는 생존했고 사망자가 2명

이라는 점은 첫 문장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.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

계에 부합하지도 않는다. 제목 역시 사실과 다르다.

  기사는 사망한 C군이 뇌병변, 언어장애 1급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고 전하

고 있다. 따라서 어린 C군은 자살의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에 의해 살

해당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. 기사에도 경찰이 A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

했다는 내용이 있다. 따라서 이 사건을 ‘동반자살’로 기술하는 것도 잘못이다. 

  기사는 또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서『승용차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수면제와 

술을 먹고 번개탄을 피웠다』『홀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고 펜션에 들어가 번개

탄을 피워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을』처럼 자살 기도 방법을 구체적으

로 묘사하고,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았다는 등 준비 과정까지 지나칠 정도로 상세

하게 전하고 있다.

 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

http://www.hidomi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50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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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며,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자칫 삶의 고통을 해결

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다. 또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자살의 

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

윤리실천요강 제7조「범죄보도와 인권존중」④(자살보도의 신중)을 위반했다고 

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0)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「범죄보도와 인권존중」④(자살보도의 신중)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

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.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

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. 특히 표제에는 ‘자살’이라는 표현을 삼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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